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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main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is to find out which factors affect coresidence between older Korean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and to examine the regional patterns of the phenomenon. The 1980, 1995 and 2005 Korea census 

data are used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two types of parent-child coresidence. The two types are coresidence with  

married adult children and one with unmarried adult children. The study takes advantage of the multilevel mltinomial logit model, 

allowing the model to capture regional differences. Findings from the study are: (1) Korean parents' coresidence with their married 

adult children and one with their unmarried adult children are distinctive in their determinants; (2) variables related to wealth or 

economic status are positively related with possibilities of both types of coresidence; and (3) considerable regional differences in 

the possibility of coresidence do exist among reg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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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은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 으며, 가

장 빠른 속도로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하나이다. 노령화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는 노년부

양비 증가 등 체로 부정 인 시나리오 에서 이해되

고 있다(김정석, 2005a).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 인구의 

거주 형태, 즉 노인이 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하는 

은 사회 ·정책  심의 상이 된다. 이는 노인의 복지 

수 을 가늠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를 측하는 

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김경혜, 1998). 

노인이 독립 인 가구를 이루는 것이 보편 인 서구

의 가치 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성인 자녀가 노부모와 

동거하는 것이 통 인 사회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져 

왔다(유성호, 1996; 유승주·이성우, 2007b; Kim 등,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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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s와 Lee, 1993). 특히 결혼한 자녀와의 동거는 한국을 

비롯한 유교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문화  산물로서, 그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갚는다는 인식으로부

터 출발 성인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형태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근래 들어 노부모-자녀 동거의 비율의 격한 

하락과 노인 단독 가구의 증이 찰되고 있다. 1980년 

노부모가 자녀 없이 사는 비율은 19.5% 지만 1990년 

31.8%로 증가하 고 2000년에는 50.9%가 자녀와 별거

(독거 16.8%, 부부가구 29.2%, 기타 4.9%)하 다(김정석, 

2005a). 이는 국가 수 의 노인 부양  복지보장 책 

마련에 있어 정부 역할 확 의 긴 한 필요성을 나타낸

다(Choi, 1996; Kim 등, 2005). 공  부양의 시스템이 미

비한 사회  배경 하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빠른 변화는 

자칫 사회 복지 상의 큰 허 으로 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노인부양에 있어 가장 큰 역할

을 담당해 온 자녀와의 동거 상을 분석함으로서 고령

화시  노인 복지 정책에 필요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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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자녀 동거 상의 결정 요인은 무엇이며 지난 20

년간 그리고 지역간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찰하는 

것은 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근원  원인을 이해하

고 이 사회  변화에 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노인의 사회경제학 ·인

구학  특성이 노인의 거주 형태를 어떻게 결정짓는지에 

한 논의는 기존 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개되어 왔으

나, 부분의 연구가 한정된 지역을 상으로 한 소규모

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가

지고 있다(김경혜, 1998; 유성호, 1996, 2000). 본 연구에

서는 국에 걸친 규모 표본인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토 로, 도·농 뿐 아니라 역시·도 수 의 지역 간 차별

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계량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의 정

확성을 제고하려 하 다. 한 노부모-자녀 동거 상을 

기혼 자녀와의 동거와 미혼 자녀와의 동거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서, 성격이 다르다고 여겨지는 두 상이 혼

재된 채 분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오류를 

제거하고 상에 한 올바른 이해를 구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노부모-자녀 동거에 

한 기존 연구들을 소개한다. 다음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계량모형을 소개한 뒤, 연구에 사용된 자료가 어떻게 구

성되었는지 설명할 것이다. 노인의 사회경제학 ·인구학

 특성이 기혼자녀와의 동거  미혼 자녀와의 동거와 

각각 어떤 연 성을 보이는지 설명하고 그 차이를 서술

할 것이다. 1985년, 1995년, 2005년에 걸친 변화의 양상

에도 두 동거 형태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내용이 노인 복지 향상을 

한 정책  노력과 노인 거주 형태와 련된 앞으로의 연

구에 해 가질 수 있는 함의를 논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부모-자녀 동거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경우 사생활(privacy)의 가치를 

시하는 사회  통으로 인해 경제 ·신체 인 조건이 

허락하는 한 노부모들이 자녀와 별개의 가구를 구성하기 

원하는 경향이 있다. 소득수  혹은 학력수 이 높아질

수록 이들 노부모들은 ‘자녀로부터의 사생활을 구입

(purchase privacy)’한다(Crimmins와 Ingegneri, 1990; 

DaVanzo와 Chan, 1994; Soldo 등, 1990). 서구 사회에서

는 자녀와의 별거가 노인들에게 있어 가장 보편 으로 

기 될 뿐만 아니라 선호도가 높은 거주형태이기 때문

에, 노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 것은 부모 혹은 자녀 어

느 쪽의 뚜렷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주 형

태로 여겨져 왔다. 일반 으로는 기혼 자녀와의 동거는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 ·신체  도움을 주는 거주 형태

이며, 미혼 자녀와의 동거는 자녀가 동거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수혜자인 거주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Speare와 Avery, 1993). 미혼 자녀와의 동거  별거

는 주로 생애주기이론상 성인 자녀들이 장성한 후 부모

의 집으로부터 독립하여 나가는 ‘둥지를 떠나는(nest 

leaving)' 행 로서 독립 으로 연구되어 왔다. 가령, 자녀

의 결혼, 취업 등의 사건은 자녀가 노부모로부터 독립하

는 데 정 인 역할을 하며 학업 계속의 결정이나 실직 

등의 사건은 자녀가 독립해 나가는 것을 늦춘다(Avery 

등, 1992). 부모의 경제력이나 부모의 가구가 제공하는 

주거 환경이 미혼 자녀들의 독립에 미치는 향도 활발

하게 연구되고 있다(Aasve 등, 2002; Ermisch, 1999; 

Laferrere, 2005). 

한국을 비롯하여, 유교문화권 하에 있었던 아시아의 

상황은 서구와는 차별 이다. 한국의 노인들에게는 노년

에 기혼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통 인 사회  규

범이며 자녀들에게 부양받는 것은 노후 복지의 가장 

요한 요소 다(김경혜, 1998; Frankenberg 등, 2002; Kim 

등, 2005; Vos와 Lee, 1993;). 유성호(2000)가 제시한 우리

나라와 서구의 지배  주거 형태 주기의 비교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부모

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 인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결혼 까지 

부모와 동거하다 결혼 후 독립하는 것이 일반 이다. 특

히 장남의 경우 결혼 후에도 부모와 동거하며 부모를 부

양한다. 때문에 유성호(1996, 2000)는 미혼자녀와 동거하

는 노인은 어떤 특정한 유인 때문에 자녀와의 동거를 선

택한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상 아직 독립하지 않은 자녀

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을 들어, 노부

모-자녀 동거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기혼 자녀와의 동

거(이하 기혼자녀동거)와 미혼 자녀와의 동거(이하 미혼

자녀동거)를 구분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2. 자녀동거의 결정 요인

가. 연령

기혼자녀동거와 미혼자녀동거는 노인의 연령의 기

효과가 서로 다르다. 기혼자녀동거의 확률은 노인의 연

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연령 자체가 

노인주거 형태를 직 으로 결정하는 변수는 아니지만

(유성호, 1996; Crimmins와 Ingegneri, 1990). 연령이 높아

질수록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배우자와 사별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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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변화가 타인에의 의존성을 발생

시켜 자녀와의 동거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Brody 등, 1995; Schmertmann 등, 2000). 

DaVanzo와 Chan(1994)와 Crimmins와  Ingegneri(1990) 

등의 연구는 노인의 연령과 더불어 건강 상태, 자녀의 

나이, 배우자와의 사별 여부 등을 함께 통제할 경우 노

인의 연령이 자녀와의 동거 확률에 미치는 향의 통계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을 보인 바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자료의 제약상 노인의 건강상태를 별도로 통제하고 

있지 못하므로 연령과 기혼자녀동거의 확률은 정(+)의 

계를 가질 것으로 측된다. 유성호(2000)의 한국 노인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녀와

의 동거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자녀동거의 경우 노인의 연령과 그 확률은 부(-)

의 계를 가질 것으로 상된다. 결혼 까지 부모와 

동거하던 미혼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차차 결혼

하여 ‘둥지를 떠나’기 때문이다(Wolf와 Soldo, 1988). 미

혼자녀동거는 부모의 필요보다는 자녀의 필요에 의해 이

루어지는 거주 형태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편

익은 자녀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어드는 것이 보편

이다(Cooney와 Ulhenberg, 1992). 

나. 성별

서구를 상으로 이루어진 많은 선행 연구들은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의 독거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Speare와 Avery, 1993; Wilmoth, 2000). 이는 일

반 으로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여성 노인은 배

우자와 사별을 겪은 뒤 홀로 거주하거나 자녀와 동거하

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Wilmoth, 2000). 유승

주·이성우(2007b)와 김경혜(1998)의 한국 노인을 상으

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상이 찰되었다. 그러나 연령

의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거나(유성호, 2000), 

남성의 확률이 더 높은 연구도 존재하 다(Tsuya와 

Martin, 1992).

다. 배우자유무

배우자의 부존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지표  하나로서, 노부모의 필요에 의한 자녀와의 동거 

확률을 높인다(Martin와 Tsuya, 1994; Raymo와 Kaneda, 

2003; ). 

라. 자가소유

노인의 더 많은 경제  자원은 노인이 선호하는 거주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유성

호, 1999). 자가소유는 개인의 수입, 교육수 , 사회경제

 지 를 나타내는 요한 지표(하성규, 1999)이므로,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 여부는 노인의 경제  지 를 나

타내는 지표가 된다. 경제 으로 부유한 노인들의 동거 

확률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내는데, 를 들어 

Aasve 등(2002)은 미국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제력

이 높은 부모 에 있는 자녀들의 독립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발견하 으나 Laferrere(2005)의 랑스 연구는 소득

이 낮은 부모와 소득이 높은 부모는 간 소득을 지닌 

부모보다 자녀와의 동거확률이 낮은 결과를 보 다. 

마. 학력

서구와 달리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사회 인 규범으

로 작용하는 아시아권에서 학력이 낮은 노인은 높은 수

의 교육을 받은 노인보다 규범에 얽매이기 때문에 동

거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Logan와 Bian, 1999). 한 

학력은 부와 사회경제  지 를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한

데(민성희, 2003) 이처럼 소득 수 의 체변수로 작용할 

경우 동거에 정 인 변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바. 직업

직업이 자녀와의 동거에 미치는 향은 정 으로도 

부정 으로도 상되며 선행연구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난

다(유승주·이성우, 2007b; Long과 Pfau, 2008). 직업을 가

지고 있어 자녀로부터의 경제 ·정서  도움이 필요없는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별거를 선택할 수 있다. 반 로, 

직업이 있고 그로 인해 경제  자원이 풍부한 노인은 자

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자녀의 필요

에 따른 동거의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Frankenber 등, 

2002) 

사. 주거 도

주거 도는 자가소유  주거비지불능력과 함께 주거

복지수 을 측정하는 주택의 3  지표이며, 인구주택총

조사 자료의 경우 주거비지불능력에 한 분석이 불가능

하므로 주거 도가 주거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주거복지지표가 된다(이성우·민성희, 2002; 하성규, 1999). 

따라서 주거 도 역시 주택의 소유 여부와 더불어 노인

의 경제  지 를 보여주는 변수가 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자녀와 별거’ ‘기혼자녀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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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미혼자녀와 동거’  어느 거주 형태를 선택하게 되

는지를 노인 개인 수 의 특성과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수 의 특성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다층다 로짓모

형(Multilevel multinomial logit model)을 구성하 다. 다층

모형(Multilevel model)은 하 수  집단이 상 수  집단

에 포함되는 계  구조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발

된 계량모형이다(이성우 외, 2006). 본 연구의 자료가 

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국에 분포하는 다양한 지역에

서 추출된 표본으로서, 그 본질상 표본 간에 공간  분

포에서 오는 일정한 상 계가 존재할 것으로 측된

다. 일반 으로, 공간 으로 인 한 두 집단의 측치는 

지리 으로 멀리 있는 집단의 측치보다 유사성을 갖는

다(Anselin, 1992). 한 지역의 특수한 환경이나 조건은 

지역 내부의 개인의 행동 양상을 바꿀 수도 있다(이성

우, 2006). 만약 이러한 ‘맥락 (contextual)' 효과를 무시

하고 개인의 특성만을 이용한 분석을 시도할 경우 분석

의 정 도와 설명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다층모형은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

을 함께 고려하는 모형을 구성할 수 있어 상에 한 

풍부한 계량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노부모-자녀 동거 

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문화  배경  

경제  여건, 지역 주택 시장 등 사회  환경 등에 골고

루 향을 받아 나타나는 종합  사회 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을 역시  도 지역으로 구분하고, 

역시  도 지역 구분 하에서도 도시 지역과 농  지역

을 구분하여 각 지역마다 상이한 사회․ 경제․ 문화  

환경이 노부모-자녀 동거에 미치는 향을 모형에 편입

시켰다.

본 연구의 모형은 노인의 세 가지 주거 선택을 포함

하는 다층다 로짓모형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다층모형

으로 구성할 경우의 다 로짓모형은 계산상의 과 함이 

있어. 추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하여 ‘자녀와 별거’에 

비한 ‘기혼자녀와의 동거’, ‘자녀와 별거’에 비한 ‘미

혼 자녀와의 동거’의 두 의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연속해서 실행함으로서 다항로짓모형

(Multinomial logit model)의 근사로서 사용하 다. 이 근

사가 원 모형과 같은 결과를 도출함은 선행연구에서 이

미 밝 진 바 있다(Lee와 Myers, 2003).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차이를 각 지역별 편(intercept)의 변화를 통하

여 나타내는 임의 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을 사

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층모형은 종속변수가 이항

(binary) 벡터를 이루므로 결과의 확률식을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logit함수를 연계함수로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확률식

을 나타낼 수 있다. 

  

   ∙

본 연구의 모든 모형 추정은 SAS 9.1을 사용하 고 

추정 방법은 제한  유사우도함수(Restricted Pseudo 

Likelihood)를 채택하 다.

IV. 자료 및 변인

1. 표본 추출과정

본 연구의 기  분석 단 는 한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노인의 개인 특성을 추출하기 한 자

료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을 분석에 사용하

다. 가장 최근자료인 2005년도 자료를 포함하여 10년 

단 인 1985년, 1995년, 2005년 자료를 분석함으로서 지

난 20년간의 변화 과정을 찰한다. 

단계 구분 1985 1995 2005

Step 1 65세 이상 40305 53331 99164

Step 2 자녀와 동거 24960 27277 34652

기혼 동거 21290 20867 21423

미혼 동거 3670 6410 13229

자녀와 별거 6721 19600 54421

단독 거주 2409 7279 19641

배우자와 거주 4312 12321 34780

기타 8624 6454 10091

Step 3 기혼자녀동거 모형 28011 40467 75844

기혼 자녀와 동거 21290 20867 21423

자녀와 별거 6721 19600 54421

미혼자녀동거 모형 10391 26010 67650

미혼 자녀와 동거 3670  6410 13229

자녀와 별거 6721 19600 54421

Step 4 결측값 제거 후 표본

기혼자녀동거 모형 28011 39400 75844 

미혼자녀동거 모형 10391 25082 67650 

Table 1 자료 추출 과정 

첫 번째 표본추출 단계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65세 이상의 개인만을 추출하 다. 두 번째 표본 추

출 단계에서는 노인의 거주 형태를 미혼자녀동거, 기혼

자녀동거, 단독 거주, 배우자와 거주, 기타의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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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한다. 자녀와의 동거를 기혼자녀동거와 미혼자녀

동거로 구분하기 해서는 첫째, 노인의 가구에 노인의 

자녀가 존재하는지 둘째, 존재한다면 혼인하 는지가 식

별되어야 한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모든 가구원에게 

가구주와의 가족 계를 코드화하여 부여하고 있는데, 노

인이 가구주일 경우에는 가구주의 자녀를 쉽게 식별할 

수 있지만 노인이 가구원인 경우에는 어느 가구원이 노

인의 자녀에 해당하는지 밝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를 들어 노인이 ‘가구주의 부모’로 나타나는 경우 이 노

인의 자녀는 ‘가구주’에 해당하며, 노인이 ‘가구주의 조

부모’로 나타나는 경우 자녀는 ‘가구주의 부모’에 해당한

다.
1)
 

이처럼 노인의 가구 내에서 노인의 성인 자녀 혹은 

자녀의 배우자가 직  식별되는 경우만을 자녀와의 동거

로 분류하고, 식별된 자녀의 혼인 여부를 확인한 뒤 자

녀가 기혼일 경우 기혼 자녀 동거, 미혼일 경우 미혼 자

녀 동거로 다시 분류하 다. 가구 내에 노인의 미혼 자

녀와 기혼 자녀가 모두 존재할 경우는 기혼 자녀와의 동

거로 처리하 다(유성호, 1996; 2000;). 자녀가 없더라도 

자녀의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역시 사회통념

상 기혼자녀동거로 분류하 다. 자녀가 사별·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고 분석에서 제외하

다. 서구에서는 사별이나 이혼으로 배우자를 잃은 자

녀가 노부모와 동거하는, 이른바 ‘돌아온 자녀’ 상에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지만(DaVanzo와 Goldscheider, 

1990) 한국의 경우 그 수가 고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자 하는 미혼자녀동거 상과는 괴리가 있어 제외시켰

다. 노인이 자녀 외의 기타 친족 혹은 동거인과 거주하

는 경우 역시 ‘기타’로 분류하고 분석에서 제외하 다. 

세 번째 표본추출 단계에서는 기혼자녀동거와 미혼자

녀동거에 참조집단을 결합한다. 두 모형 모두 참조집단

은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이다. 노인 홀로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노인의 배우자와 2인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만을 

합쳐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으로 분류하 다. 이는 자녀 

외 기타 친족과의 동거, 시설 거주 등 제3의 거주 형태

가 포함되는 것을 배제하여 ‘자녀와의 동거 혹은 별거’

라는 본 연구의 심사에 집 하기 한 것이다.

네 번째 표본추출 단계에서는 기혼자녀동거 모형과 

미혼자녀동거 모형에서 각각 결측값을 제외하 다. 결과

으로 1985년 모형의 경우 21,290명의 기혼자녀동거 노

인, 3,670명의 미혼자녀동거 노인, 6,721명의 별거 노인

이 분석에 사용되었고 1995년에는 각각 20,867명/ 6,410

명/19,600명의 자료를, 2005년에는 각각 21,423명/ 13,229

명/ 54,421명의 자료를 사용하 다.

다층모형의 상  분석 단 는 에서 언 하 듯이 

서울특별시  각 역시·도 내에 존재하는 도시와 농

지역으로 분류, 설정하 다. 도시와 농 지역의 구분에는 

행정구역상 시·구 지역을 도시, 군지역을 농 으로 분류

하는 기 을 사용하 다. 각 연도별 지역의 개수와 지역

별로 실제 사용된 표본 수는 별지 1로 수록하 다.

2. 변인 설명

본 연구에서는 설명변인간 다 공선성의 문제를 막기 

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기 으로 변인을 선

택하 다. VIF는 설명변수가 선형종속에 가까울수록 큰 

값을 가지며, 일반 으로 값이 10을 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다 공선성이 존재한다고 단한다(Chatterjee와 

Price, 1991). 본 연구에서는 VIF 값이 5 미만으로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단되는 변인들만을 사용하

다. 개인 수  변인과 지역 수 의 변인은 모두 이론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추출하 다(Table 2  Table 3 참

조). 

가. 종속변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종속변인은 세 가지로, 자녀와

의 별거, 기혼자녀와 동거, 미혼자녀와 동거이다. 세 가

지는 서로 배타 이며 다 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구성하지만  추정 과정상에서는 편의를 해 

두 의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사용하므로, 

자녀와 별거에 비한 기혼자녀동거모형에서는 기혼자녀

와의 동거 여부가, 자녀와 별거에 비한 미혼자녀동거 

모형에서는 미혼자녀와의 동거 여부가 종속변인으로 사

용되었다.

나. 독립변인

연구에 사용된 개인 수  변인  연령과 주거 도는 

연속변수에 해당된다. 이  연령변수로는 본 연구의 분

석 상인 노인의 최소 연령인 65세로부터의 과분을 

사용하 으며, 주거 도는 표본 체 평균(grand mean)으

로 심보정(centering)하 다. 이같은 심보정은 편을 

주어진 자료의 범 에 오게 하여 참조집단의 해석에 유

리한 장 이 있다(이성우 외, 2006). 특히 다층모형에서 

임의계수를 갖는 변인의 경우 심보정을 통하여 개인 

수 의 분산 크기가 달라지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Luke, 2004). 노인이 재 배우자가 있다고 답했을 경우

를 유배우자, 미혼·사별·이혼 상태를 무배우자로 처리하

다. 자가소유는 재 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노인을 

포함한 가구의 소유인지의 여부를 뜻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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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985년 1995년 2005년

종속변인 M or % S.D. M or % S.D. M or % S.D.

HOUSTYPE(기혼) 0.67 0.45 0.24 

HOUSTYPE(미혼) 0.12 0.14 0.15 

독립변인

개인 수준 변인

AGES 72.51 5.95 72.32 6.05 72.61 5.83 

GENDER 0.32 0.47 0.38 0.49 0.39 0.49 

MARITAL 0.46 0.50 0.49 0.50 0.56 0.50 

TENURE 0.94 0.24 0.82 0.39 0.81 0.39 

SCHOOL2 0.03 0.16 0.06 0.24 0.09 0.29 

SCHOOL3 0.03 0.17 0.08 0.28 0.16 0.36 

JOB2 0.18 0.38 0.19 0.40 0.23 0.42 

JOB3 0.02 0.13 0.05 0.22 0.06 0.23 

JOB4 0.00 0.06 0.01 0.09 0.01 0.09 

DENSITY 1.78 0.91 1.08 0.55 1.07 0.55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기술통계량

변인 변인명 변인설명

종속변인

동거여부 HOUSTYPE 기혼 자녀와 동거

미혼 자녀와 동거

자녀와 별거 (Ref.)

독립변인

연령 AGES 연령 - 65

성별 GENDER 여자 (Ref.)

남자

결혼상태 MARITAL 무배우자 (Ref.)

유배우자

자가소유 TENURE 차가 (Ref.)

자가

학력 SCHOOL1 중학교 졸업 미만 (Ref.)

SCHOOL2 중학교 졸업

SCHOOL3 고등학교 졸업 이상

직업 JOB1 무직 (Ref.)

JOB2 농림어업 

JOB3 기타 직업

JOB4 전문직

주거밀도 DENSITY 가구원 수÷사용 방 수(중심보정)

Table 2 변인설명

Grundy(2000)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지 하 듯이 자가소

유가 개인수 이 아닌 가구 수 의 지표일 경우 주택의 

실소유주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자가소유가 가구원  

구의 사회경제  지 를 변하는지는 단할 수 없

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자가소유( 유)여부 문항은 가구 

수 의 문항이므로 노인과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노인 소유의 주택에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

인지 혹은 그 반 인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노인의 자가소유여부를 노인 개인의 경제  

지 로 곧바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며,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 체의 경제  상황을 변하고 있음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V. 결과

1. 기혼자녀동거와 미혼자녀동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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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기혼자녀동거 1995년 기혼자녀동거 2005년 기혼자녀동거

Coeff. S.E. Coeff. S.E. Coeff. S.E.

Fixed

Individual

INTERCEPT 2.6518 0.1373 *** -0.5065 0.1346 *** -1.9468 0.1350 ***

AGES 0.0727 0.0035 *** 0.0608 0.0029 *** 0.0736 0.0024 ***

GENDER -0.1642 0.0443 *** -0.1972 0.0416 *** -0.3319 0.0337 ***

MARITAL -1.7803 0.0434 *** -2.0189 0.0416 *** -2.6469 0.0382 ***

TENURE 0.5501 0.0813 *** 1.7805 0.0476 *** 1.7179 0.0385 ***

SCHOOL2 -0.0385 0.1121 0.2451 0.0726 *** 0.2009 0.0517 ***

SCHOOL3 0.1485 0.1067 0.5203 0.0660 *** 0.5604 0.0458 ***

JOB2 -0.9913 0.0504 *** -1.1555 0.0512 *** -1.2398 0.0407 ***

JOB3 -1.5512 0.1379 *** -0.8202 0.0807 *** -0.5522 0.0660 ***

JOB4 -0.7041 0.3055 ** 0.1421 0.1885 0.4531 0.1666 ***

DENSITY 3.2731 0.0401 *** 4.1959 0.0461 *** 3.9499 0.0340 ***

Random

Individual

INTERCEPT 0.7347 0.0062 *** 1.0847 0.0077 *** 1.1553 0.0059 ***

Region

INTERCEPT 0.2411 0.0788 *** 0.4159 0.1188 *** 0.4617 0.1265 ***

Deviance 14728.58 26853.82 42996.34 

N 28011 39400 75844 

*** p<0.01  ** p<0.05  * p<0.10

Table 4 임의 편모형으로 추정한 기혼자녀동거 모형, 1985년-2005년

임의 편모형을 이용한 기혼자녀동거와 미혼자녀동거

의 모형은 각각 Table 4 와 Table 5와 같다. 편

(INTERCEPT)의 지역 수 (Region) 분산은 모든 모형에

서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이는 노

부모-자녀 동거 상의 지역별 차이가 존재함을 뜻하며, 

지역 수  편의 분산의 크기도 0.1822(1985년 미혼자

녀동거)에서 0.5131(2005년 기혼자녀동거)까지 상당히 큰 

값을 가질 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역 수 을 포함하는 분석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앞서 언 하 듯이 이 연구의 요한 목   하나는 

기혼자녀동거와 미혼자녀동거의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

지 규명하는 것이다. Wald χ2 검정을 사용하여 같은 연

도의 기혼자녀동거 모형과 미혼자녀동거 모형의 추정계

수를 서로 비교한 결과, 1995년의 편을 제외한 모든 

추정계수에서 유의수  0.01를 통과하는 강한 통계  차

이가 존재하 다.  

상하 듯이 연령(AGES)이 높아질수록 기혼자녀동거

의 확률은 증가하며 미혼자녀동거의 확률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앞서 상한 바와 같이,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성격이 강한 기혼자녀동거의 경우 노인이 나이

가 들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질수록 발생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 미혼자녀동거는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연령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

에 따라 자녀가 결혼하여 노인의 가구로부터 독립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상을 반 하고 있다. 

성별(GENDER)은 기혼자녀동거와 미혼자녀동거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이다.  모든 조건이 동

일할 경우,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보다 별거 신 기혼

자녀동거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Vos와 Lee(1993)

의 1970년과 1980년의 한국 노인의 주거 형태에 한 

연구에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남

성 노인보다 확 가족 형태 거주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Speare와  Avery(1993)는 다른 조건을 통제하 을 때 여

성 노인이 자녀와 동거할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성인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친근한 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 다. 여성들은  생애에 

걸쳐 정체성이 딸, 아내, 어머니로서 가족에 연 되어 형

성되는 경향이 크고(Goldsheider와 Goldsheider, 1989), 여

성에게 성역할을 강조하는 한국의 경우도 그 외는 아

니다(Kim과 Rhee, 1997). 그러나 Kim과 Rhee(1997)는 한

국 노인들의 자녀와의 별거에 한 선호도 자체에는 남

녀간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토 로, 여성노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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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미혼자녀동거 1995년 미혼자녀동거 2005년 미혼자녀동거

Coeff. S.E. Coeff. S.E. Coeff. S.E.

Fixed

Individual

INTERCEPT -1.3320 0.1539 *** -0.5248 0.1258 *** -0.8515 0.1383 ***

AGES -0.0384 0.0054 *** -0.0788 0.0037 *** -0.0669 0.0024 ***

GENDER 1.0651 0.0562 *** 0.5207 0.0404 *** 0.2446 0.0263 ***

MARITAL -0.2035 0.0665 *** -0.8400 0.0435 *** -1.1764 0.0301 ***

TENURE 0.4891 0.1136 *** 0.5635 0.0449 *** 0.7051 0.0292 ***

SCHOOL2 0.0429 0.1107 0.1626 0.0604 *** 0.1033 0.0360 ***

SCHOOL3 0.0662 0.1093 0.1931 0.0551 *** 0.2313 0.0313 ***

JOB2 0.2188 0.0581 *** -0.2970 0.0462 *** -0.6513 0.0344 ***

JOB3 0.1259 0.1159 -0.2076 0.0613 *** -0.0114 0.0396 

JOB4 0.5007 0.2184 ** -0.1781 0.1484 0.2768 0.0925 ***

DENSITY 1.6249 0.0422 *** 1.8949 0.0395 *** 2.0149 0.0263 ***

Random

Individual

INTERCEPT 0.9173 0.0127 *** 0.9756 0.0087 *** 1.0163 0.0055 ***

Region

INTERCEPT 0.1822 0.0630 *** 0.3537 0.1034 *** 0.5131 0.1400 ***

Deviance 10277.88 23442.07 54200.18 

N 10391 25082  67650

*** p<0.01  ** p<0.05  * p<0.10

Table 5 임의 편모형으로 추정한 미혼자녀동거 모형, 1985년-2005년

녀와의 동거 선호는 정서  요인에서 오기보다 여성 노

인의 경제  무능력과  생애에 걸친 경제  종속성에

서 온다고 보았다. 

미혼자녀동거의 경우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동

거의 가능성이 높다. 축 된 교육  소득 수 의 차이

에 의해 일반 으로 남성노인들이 여성노인들보다 경제·

사회 으로 우월한 지 에 있음을 고려할 때(김정석, 

2005a), 남성노인들이 미혼자녀동거의 확률이 높은 것은 

남성노인들에게 장성한 자녀들을 가구 안에 ‘데리고’ 있

을 수 있게 하는 경제  자원이 더 풍부하며 가구 내에

서 자녀와의 상  지 에서도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

이 우 에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Takagi와 

Silverstein(2006)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연령이 낮은 경우, 

남성인 경우, 자가를 소유하 을 경우에 각각 미혼자녀

동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상

으로 자녀가 노부모로부터 동거의 이익을 취하는 거주 

형태라고 여겨지는 미혼자녀동거의 성격에 부합하는 결

과이다. 

다만 Table 5를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별이 미혼

자녀동거 확률의 로그-오즈(log-odds)값에 미치는 향의 

크기는 매년 50% 이상 감소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1985년의 미혼자녀동거 모형에서 성별(GENDER)은 주거

도(DENSITY)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계수값을 갖지만, 

2005년에는 자가소유(TENURE), 졸 이상의 학력

(SCHOOL3), 문직(JOB4)등의 향력이 증가하여 성별

보다 더 큰 정(+)의 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들 변인이 

‘미혼자녀들이 부모 곁에 머물게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는 시각에서 보면, 기에는 단순히 ‘남성’ 혹은 ‘가부

장’인 것이 자녀에게  수 있는 이득의 소유를 보장하

으나 이제는 노부모의 재산이나 사회  지  등이 훨

씬 더 큰 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모형에서 유배우(MARITAL)의 향은  년도를 

통틀어 부정 인데 이는 무배우자들에 비해 유배우자들

이 경제 ·신체 으로 독립 인 생활을 할 능력이 많음

을 반 하는 것이다(Martin과 Tsuya, 1994; Raymo와 

Kaneda, 2003). 한 부부가구로 거주하던 노인들이 자신

의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에 자녀들과 동거하기 시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김정석, 2005a; Wilmoth, 2000). Takagi

와 Silverstein(2006)은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수

발  정서  유 감의 필요성이 미혼자녀를 노부모의 

곁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노인을 포함하는 가구의 소

유일 경우(TENURE) 노인이 자녀와 거주할 확률이 높다. 

자가소유는 사회  신분과 지 , 그리고 경제  수 을 

나타내는 요한 지표로 인식된다(유승주·이성우, 2007a; 

하성규, 1999; Boehm 등, 1999). 그러므로 자가소유와 노

부모-자녀 동거확률의 정  계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이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들보다 사회·경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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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고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뜻한다. 앞서 

언 한 로 본 연구의 자가소유여부는 가구 체의 경제

 상황을 변할 뿐 세  간 자원교환(주택)의 방향은 

측정하지 못하므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가 자녀 

없이 거주하는 노인 가구보다 풍부한 사회·경제  자원

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하며, 이는 성인 자녀

와 동거할 경우 노인의 경제 상황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

로 나타난 김수완·조유미(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마찬

가지로 가구 수 의 변수인 주거 도(DENSITY)는 강한 

정(+)의 효과를 일 으로 나타내고 있다. 주거 도가 

높은 것은 주거환경의 질이 낮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주

거 도를 경제  능력의 반증으로 보고 경제력이 높을수

록 자녀와 별거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주거 도

(DENSITY) 역시 자가소유(TENURE)와 같이 노인 개인

의 변수가 아닌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 의 변수

임을 고려할 때, 주거 도의 높은 계수값은 노인을 포함

한 가구의 소득수 을 반 한다기보다는 자녀와 별거하

는 노인가구가 1인 는 2인 가구로 구성된 을 더 민

감하게 반 하고 있다. 가구원 수와 주거 도는 정(+)의 

계를 가지며(이성우·민성희, 2002) 특히 기혼자녀동거

의 경우 어린 손자녀가 가구에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 존

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혼자녀동거는 노인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아직 존속하고 있는 상이므로 주택은 노부모의 소유일 

가능성이 높은데, 부모가 자가소유주로서 안정된 주거환

경을 제공할 경우 미혼자녀와의 동거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Takagi와 Silverstein(2006)와 Logan과 

Bian(1999) 등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인 바 있다. 

학력(SCHOOL2, SCHOOL3)변인은 기혼자녀동거와 미

혼자녀동거에서 모두 1995년부터 통계  유의성을 가지

며, 고학력일수록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

를 일 으로 나타내고 있다. 학력은 소득수 을 체

하는 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는 (유승주·이성우, 2007a)

을 바탕으로 볼 때 이같은 결과는 경제력이 있는 노인

들의 기혼 동거의 가능성이 더 높음을 뜻한다고 여겨진

다. 학력과 함께 소득 수 을 리하여 나타내는 변수

로 사용된 직업(JOB2, JOB3, JOB4)의 경우에도 학력 변

인이 시사하는 바와 같은 맥락의 결과를 보여 다. 농

림어업(JOB2)에 종사하는 노인은 직업이 없는 노인들의 

기혼자녀동거 확률이 낮다. 미혼자녀동거 역시 1985년

을 제외하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며, 동거확률에 미치

는 부정  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크기가 

증가하고 있다. 기타 직업에 종사(JOB3)하는 것도 기혼

자녀동거의 확률을 낮춘다. 기타 직업 종사의 경우 미

혼자녀동거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체계

인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문직(JOB4)은 1985년 

기혼자녀동거 확률에 부정 인 향을 주었으나, 2005

년의 확률에는 정 인 향을 주었다. 미혼자녀동거

의 경우, 통계  유의성이 없는 1995년도를 제외하면, 

문직을 갖는 것은 미혼자녀동거의 확률을 높이는 주

요 변수로서 작용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높은 경제  지 를 나타내

는 변수들이 기혼과 미혼을 막론하고 자녀와의 동거 확

률에 정 으로 작용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가? Frankenberg 등(2002)는 인도네시아, 싱가폴, 만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업을 가진 노인일수록 자녀와 

별거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두 가지의 서로 반 되는 인

과 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지 하 다. 즉 경제 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노인이 본인이 선호하는 동거 형태

로서 자녀와의 별거를 선택하 을 수도 있으며, 반 로 

별거하는 노인들이 자녀로부터 한 부양을 받지 못하

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해 직업을 가지게 되

는 실을 반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직(JOB4)을 먼  살펴보자. 고학력이나 문직의 노인

은 사회 상  계층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거주 형태를 선

택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  자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

이 높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문직 노인에 있어 기

혼과 미혼을 막론한 자녀동거확률이 높다는 것은 두 가

지의 가능성을 가진다. 첫째, 한국의 노인들은 기본 으

로 자녀와의 별거보다 자녀와의 동거를 선호하며, 많은 

자원을 가진 노인들은 그 지 않은 노인들보다 자신의 

선호를 발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Soldo 

등, 1990; 유성호, 1996) 문직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 

확률이 높다. 둘째, 체 노인의 선호와는 계없이 문

직 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노부모-자녀 동거 확률에 

정 인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부유한 노인

의 자녀들이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의 경제  자원에서 

이득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선호에 의해 동거

의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Lunshing(2003)은 일본의 연구에서, 최근 새롭게 등장한 

- 학업을 마친 후에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 미혼자녀

층을 “parasite singles"라고 칭하며, 통 인 사회 가치

에 의한 동거가 아닌 자녀들의 필요에 의한 략  동거

가 등장하기 시작했음을 주장한 바 있다. 

기타 직업(JOB3)을 가진 노인의 동거 확률이 무직 노

인의 동거 확률보다 낮은 것을 문직(JOB4) 노인의 결

과와 비교하여 이해하면, 노인들의 직업이 문직과 같

이 자녀와의 동거를 발시킬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을 

제공하는 일이 아니거나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이 생계유

지를 하여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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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해석은 재의 고령

층이 부분 식민지시기에 출생하여 교육수 이 매우 낮

고 다수가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김정

석, 2005b) 재 수입노동을 하는 한국 노인의 다수가 

농업을 비롯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며 자 업자 혹은 무

가족종사자로서 열악한 경제 상황 하에 있는 (김진

욱, 2006; 박민자·손문 , 2005)과도 일치한다. 특히 농림

어업(JOB2)에 종사하는 노인의 경우 더욱 큰 폭으로 자

녀와 동거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은 농어 에서 이루어지

는 노인층의 농림어업활동이 노인의 사회·경제  자원을 

창출하는 노동이기보다 자기소비를 한 노동의 측면이 

강한 을 반 한다.
3)
 Long과 Pfau(2008)의 베트남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은 노

인의 직업은 무직>기타 직업>농업의 순서로 나타났다. 

노인의 부양이라기보다는 자녀의 양육에 가깝다고 여겨

지는 미혼자녀동거를 기혼자녀동거와 서로 분리하여 분

석했을 때에도 노부모-자녀 동거의 확률이 경제 으로 

부유한 노인들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늘어나고 

있는 별거 노인들이 자발 으로 ‘사생활을 구입’한 노인

이기보다는 경제 인 이유로 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2. 지역 및 시대적 변화

다음 Figure 1 ~ Figure 4는 각 연도별 평균조건
4)
의 노

인이 갖는 기혼자녀동거·미혼자녀동거 확률의 지역별 

측치를 1985년, 1995년, 2005년의 순으로 도표화한 것이

다. 확률값의 정확한 수치는 별지에 수록하 다. Figure 

1과 Figure 2는 1985년-2005년의 동거확률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치로 나타내었고, Figure 3과 Figure 4는 

동거확률의 지역  분포를 알아보기 하여 상  기

을 용하여 나타내었다. 

가. 기혼자녀동거

Figure 1에서 평균조건 노인의 기혼자녀동거 확률이 

1985년에서 2005년으로 가면서 체 으로 낮아지는 것

을 찰할 수 있다. 특히 1995년과 2005년 사이 확률의 

감소는 40% 후에서 10% 남짓으로 극명하 다. 미혼자

녀동거 확률은 같은 시기에 도시지역에서 체 인 증가

를, 농 지역에서 약한 감소를 보이는데(Figure 3), 즉 도

시지역의 기혼자녀동거 확률의 감소는 일정부분 미혼자

녀동거 확률의 증가의 향을 받은 것이다. 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조건의 노인이 기혼자녀동거 신 미

혼자녀동거의 형태로 거주하는 기간이 늘어난 것을 반

한다.
5)
 반면 농 지역의 경우 기혼자녀동거와 미혼자녀

동거 모두 감소하고 있어, 자녀와의 별거확률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도시지역의 기혼자녀동거 확률

은 농 지역보다 항상 높으며, 양 지역 모두 10% 후

의 낮은 확률을 기록하는 2005년에도 농 지역의 노인

들은 도시지역의 노인들에 비해 기혼의 자녀와 동거할 

확률이 크게 낮았다. 이는 여러 연구에서 이미 지 되었

다시피, 농 의 성인자녀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 에 

노부모들만 남게 되는 상을 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석, 2005a; Vos와 Lee, 1993; 유승주․이성우, 2006).

Figure 2의 1985년 도시지역 기혼자녀동거 확률 분포

를 살펴보면, 서울과 충북․충남이 가장 높은 확률을 갖

는 가운데 경북․경남, 남․ 북, 인천․경기․강원 

등 동일 권내 지역의 유사성을 찰할 수 있다. 부산과 

구 두 역시는 주  지역에 비해 오히려 낮은 확률을 

보 으며, 농 지역의 경우 비교  랜덤한 확률 분포를 

보 다. 특이한 은 경기가 도시지역과 농 지역 모두

에서 가장 낮은 수 의 기혼자녀동거 확률을 보인다는 

것이다. 1985년 서울이 이미 기혼자녀동거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  하나임을 고려하면, 경기와 서울과의 연계

성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95년 기혼자녀동거 확률은 체 으로 낮아지면서 

지역간 편차가 감소하 다. 도시지역을 먼  살펴보면, 

1985년 가장 낮은 확률을 보 던 경기와 인천의 확률이 

격히 높아진 것을 먼  주목할 만하다. 경기, 인천, 서

울으로 이루어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강한 기혼자녀동거

의 경향이 찰되는 것과 함께 비수도권인 지방은 체

인 확률 하락세를 보인다. 다만 각 지역권 내에서 

소도시(충북, 충남, 북, 남, 경북, 경남의 도시지역)보

다 도시( , 주, 구, 부산)에서 동거확률이 더 높

은 경향이 찰된다. DaVanzo와 Chan(1994)은 말 이시

아의 연구에서 도시 거주-농  거주- 소도시 거주의 

순서 로 노부모-자녀 동거에 정 인 향을 끼친다고 

보고하고, 그 이유 의 하나를 도시의 높은 주거비용

으로 꼽았다. 그들은 주거비용을 통제할 경우 도시와 

농   소도시의 동거확률 차이가 일정부분 감소하는 

것 한 보 다(DaVanzo와 Chan, 1994). 즉 농 과 도시

의 차이 외에 도시지역 내에서도 도시가 소도시보다 

높은 동거확률을 보이는 것은 높은 주거비용 때문으로 

해석된다. Mutchler와 Burr(2003)는 미국의 1990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의 주택 가격이 높을 경우 노인의 

별거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농 지역

의 1995년 기혼자녀동거 확률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인

다. 구와 부산이 각각 인근의 경북․경남보다 높은 기

혼자녀동거 확률을 갖는 것은 높은 주거비용이 노부모-

자녀 동거를 진시킨다는 것이 농 의 경우에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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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1995년

2005년

Figure 1 지역별 기혼동거확률 변화, 198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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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도시

1985

1995

2005

Figure 2 기혼자녀동거 확률의 지역  분포, 1985-2005.

을 나타낸다. 

2005년 도시지역에서는 체 인 기혼자녀동거 확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다.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은 타 지역과 명확히 구분

되는 높은 기혼동거확률을 가지며 역시들의 확률도 높

았다. 확률은 남쪽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낮아지는데, 경

남지역은 경북․ 북․ 남 지역에 비해 높은 확률을 

보 다. 농 지역의 경우 강원과 부산, 울산에서 가장 높

은 기혼동거확률을 보 으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지역

의 기혼동거확률이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나. 미혼자녀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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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1995년

2005년

Figure 3 지역별 미혼동거확률의 변화, 1985-2005.

Figure 3의 1985년의 미혼자녀동거에서 가장 특징 인 

상은, 기혼자녀동거와는 반 로 농 지역의 미혼자녀

동거 확률이 도시지역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는 것이다. 

1995년의 경우 1985년과 비슷한 수 의 확률을 보이지

만 농 지역의 확률이 체 으로 하락하여  지역에서 

농 보다 도시의 동거확률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2005년에는 도시지역의 미혼자녀동거 확률이 크게 증가

하면서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해졌다. 도시지역과 농 지

역의 편차가 커졌으며, 도시와 소도시 간의 층 도 

뚜렷해졌다. 서울을 비롯한 역시들의 도시지역 확률은 

모두 25% 이상으로, 15% 후의 확률을 보이는 인  도 

지역 도시들과 확연한 층 를 이룬다. 농 지역은 부산·

울산·제주를 제외하면 10% 후의 낮은 기혼자녀동거 

확률을 보 다. 

1985년 도시지역의 미혼자녀동거 확률은 제주에서 가

장 높고 충북․충남에서 가장 낮다(Figure 4). 이 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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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도시

1985

1995

2005

Figure 4 미혼자녀동거 확률의 지역  분포, 1985-2005.

흥미로운 은 Figure 2의 기혼동거확률의 분포와 Figure 

4의 미혼동거확률의 분포가 거의 반 라는 이다. 이는 

체 평균 약 20%의 노인만이 자녀와 별거하는 데에서 

오는 것으로, 기혼자녀동거와 미혼자녀동거가 아직 뚜렷

한 지역별 경향성을 띄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1995년 도시지역 에서는 서울, 경기와 역시 지역

에서 미혼자녀동거의 확률이 타 지역에 비해 완연히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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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 것을 찰할 수 있다. 경기를 비롯한 북쪽 지역의 

확률이 높고 남쪽 지역의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농

지역에서도 역시 199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2005년도 도시지역의 미혼자녀동거 확률은 도시와 

기타도시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인다. 독보 인 미혼자녀

동거의 확률을 보이는 서울과 제주 외에도 역시들이 

모두 높은 확률을 갖지만, 기타 지방도시들의 미혼자녀

확률에는 지역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며 체로 낮아 

도시들과 확연한 층 를 이룬다. 기혼자녀동거와 마찬

가지로 미혼자녀동거 역시 주거비용에 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를 들어 높은 주택 임 료는 은 성

인들이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 집에 머무를 확률을 높인

다(Haurin 등, 1993; Haurin 등, 1997). 즉 도시의 높은 

주거비용이 높은 미혼동거확률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

다. 농 지역의 경우 부산과 울산, 강원이 상 으로 높

은 확률을 보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경북지역은 2005년에 도시와 농  모두에서 가장 

낮은 미혼자녀동거의 확률을 보 다.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자녀 동거 상을 기혼자녀동거

와 미혼자녀동거로 분리하고 각 상의 결정요인을 분석

한 뒤, 각 상이 지역간 차별 으로 개된 양상을 

찰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자녀동거와 미혼자녀동거를 구분하여 다층

다 로짓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모든 추정계수가 Wald 

χ 검정을 1%의 유의수 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거주형태는 서로 이질 이며 분리하여 해석되어야 하

는 사회  상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의 기혼자녀동거  미혼

자녀동거의 가능성이 높다. 기혼자녀동거와 미혼자녀동

거는 동거의 수혜자가 각각 노부모와 자녀로 서로 다르

게 상되지만, 자가소유, 직업, 학력, 주거 도 등으로 

다양하게 리 추정한 경제  변수의 향력은 두 주거 

형태에 모두 정 이었다. 기혼자녀동거의 경우 경제력

이 있는 노인들의 선호 발 에 의해, 미혼자녀동거의 경

우 부모의 경제력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자녀들의 선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의 경제력이 기혼자녀동거에 

정 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반 로 쓰면 경제 으로 부

유치 못한 노인들이 자녀와 별거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

다. 즉 재의 가속화되고 있는 노부모-자녀 동거, 특히 

기혼자녀동거의 감소 추세가 서구화의 향이나 독립

인 가치 의 증가 등 정 인 변화에서 유래한 것이라

기보다  경제 인 이유로 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

는 취약계층의 증가라는 험 신호로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노부모-자녀 동거 상은 지역간 차별 으로 

개되고 있으며, 1985년에서 2005년에 걸친 기혼․미혼자

녀동거 확률의 변화 양상도 서로 다르다. 다층모형에서 

유효하게 확인된 지역간 분산은 노부모-자녀 동거가 노

인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그 확

률이 변화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를 토 로 평균 조건 

노인의 거주 지역별 자녀 동거 확률을 추정한 결과, 수

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지방도시, 도시와 농  등 다

양한 특성을 가진 지역의 확률 변화 양상은 서로 달랐

다. 한 기혼․미혼자녀동거의 차이 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면, 기혼자녀동거의 확률은 농 보다 도시에서 높

으나 최근 20년간 격히 감소하 다. 이에 반해 미혼자

녀동거의 확률은 1985년 농  지역에서 더 높았으나 그 

확률이  감소한데 반해 도시 지역에서의 확률은 

 높아져, 2005년에는 도시지역의 미혼자녀동거 확률이 

농 지역의 미혼자녀동거 확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서울과 역시의 도시의 미혼자녀동거 확률의 증가는 

두드러졌다.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

인 복지 정책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양한 시사 을 

제공한다. 재의 노부모-자녀 동거 비율 감소가 내포하

는 험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 첫째이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각 지역의 변화 양상 차이를 감안한 

노인 복지 정책의 수립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둘째이

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지역간 자녀동거 확률의 차이는 

확인하 으되, 그 차이가 어떤 지역의 특성에서 유래하

는지 고려하지는 못하 다. 어떠한 정책  노력이 지역

의 특성을 살려 노인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지에 한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2008년 정부재원(교육인 자원부 학술연구

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

구되었음(KRF-2008-B00034)

주1) 단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가구주의 부모’와 ‘가구주

의 조부모’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코드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부득이하게 일 으로 ‘가구주’를 노인의 자녀로 간주

하고 분석에 사용하 다. 

주2) 개인수  분산을 1.0으로 고정시킨 모형을 사용하여 과이산

(overdispersion)· 이산(underdispersion)으로 인한 통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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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무를 검하 으나 추정값의 차이가 미미하여, 분산을 통

제하지 않은 원 모형을 사용하 다. 

주3)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2004)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 노인의 

일은 주업이 75.7%, 자기 소비를 한 농림어업이 23.9%, 무

가족노동 4.2% 등이었다.

주4) 선형변수  비선형변수 모두 평균값을 사용하 으며 Figure 3

의 기술통계량과 같다. 

주5)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남성 혼연령은 30.9세, 여성 27.7세

로 1995년보다 각각 2.5세, 2.3세 상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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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 ․이성우

농촌계획, 제15권 제4호, 2009년106

2005 1995 1985

지역
기혼자녀
동거

미혼자녀
동거

기혼자녀
동거

미혼자녀
동거

기혼자녀
동거

미혼자녀
동거

서울 농촌 지역 - - - - - -

부산 농촌 지역 112 99 129 94 - -

대구 농촌 지역 224 196 131 71 - -

인천 농촌 지역 504 425 222 149 - -

광주 농촌 지역 - - - - - -

대전 농촌 지역 - - - - - -

울산 농촌 지역 249 230 - - - -

경기 농촌 지역 908 730 1710 977 2229 866

강원 농촌 지역 1658 1452 699 487 1078 436

충북 농촌 지역 2359 2039 999 707 1196 466

충남 농촌 지역 3198 2751 1681 1155 2344 849

전북 농촌 지역 2509 2311 896 693 1796 802

전남 농촌 지역 6001 5550 2597 2008 2949 1256

경북 농촌 지역 3667 3306 1456 1105 3246 1492

경남 농촌 지역 3934 3668 1634 1241 2296 983

제주 농촌 지역 399 380 299 273 239 185

서울 도시 지역 8478 8223 5882 3376 3731 1016

부산 도시 지역 3900 3664 2319 1388 1101 358

대구 도시 지역 2474 2227 1468 778 816 230

인천 도시 지역 2068 1712 1268 719 590 165

광주 도시 지역 1466 1382 843 555 - -

대전 도시 지역 1329 1153 833 456 - -

울산 도시 지역 530 454 - - - -

경기 도시 지역 9420 7649 3568 1854 793 242

강원 도시 지역 1981 1726 1007 641 448 150

충북 도시 지역 1460 1201 697 370 361 66

충남 도시 지역 2322 2025 1126 718 463 115

전북 도시 지역 3451 3138 1754 1235 483 141

전남 도시 지역 2068 1841 997 654 626 190

경북 도시 지역 5282 4708 2679 1834 430 129

경남 도시 지역 3494 3022 2298 1399 638 162

제주 도시 지역 399 388 209 146 158 92

합계 개인 수준 75844 67650 39401 25083 28011 10391

지역 수준 29 27 22

별지1 지역별 사용 표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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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1995년 2005년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서울 - 0.7716 - 0.5545 - 0.1977 

인천 - 0.4460 0.3955 0.5315 0.0951 0.1922 

경기 0.0861 0.4433 0.4822 0.5961 0.1067 0.2440 

강원 0.4131 0.4795 0.3984 0.4931 0.1338 0.1568 

대전 - - - 0.6091 - 0.1846 

충북 0.1808 0.7682 0.2927 0.5838 0.0847 0.1732 

충남 0.3792 0.8281 0.3923 0.4995 0.0757 0.1127 

광주 - - - 0.5086 - 0.1356 

전북 0.2445 0.5341 0.1808 0.3621 0.0541 0.0801 

전남 0.0466 0.5548 0.2629 0.3696 0.0400 0.0956 

대구 - 0.5564 0.5460 0.5965 0.0585 0.1651 

경북 0.6063 0.6295 0.2839 0.4131 0.0520 0.0663 

부산 - 0.4847 0.3792 0.5201 0.1533 0.1665 

울산 - - - - 0.1361 0.1672 

경남 0.1690 0.6132 0.3312 0.4874 0.0443 0.1262 

제주 0.1447 0.2255 0.3817 0.4486 0.1146 0.1489 

기혼동거 확률 추정치, 1985년~2005년

1985년 1995년 2005년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서울 - 0.0950 - 0.2148 - 0.3332 

인천 - 0.1857 0.0801 0.2356 0.0762 0.2915 

경기 0.1684 0.1324 0.1487 0.2014 0.1017 0.2538 

강원 0.1640 0.1751 0.1482 0.1811 0.1493 0.1893 

대전 - - - 0.1738 - 0.2663 

충북 0.1519 0.0698 0.1136 0.1437 0.0945 0.1789 

충남 0.1586 0.0821 0.1484 0.1584 0.0800 0.1599 

광주 - - - 0.2007 - 0.2569 

전북 0.2047 0.1686 0.1158 0.1802 0.0897 0.1632 

전남 0.1649 0.1709 0.1171 0.1516 0.0705 0.1514 

대구 - 0.1356 0.1393 0.1456 0.1089 0.2406 

경북 0.1007 0.0909 0.1051 0.1298 0.0614 0.1041 

부산 - 0.2005 0.1850 0.1977 0.2086 0.2684 

울산 - - - - 0.2198 0.2676 

경남 0.1626 0.1391 0.0988 0.1410 0.0734 0.1792 

제주 0.3099 0.2592 0.1893 0.2412 0.2689 0.3158 

미혼동거 확률 추정치, 1985년~2005년


